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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EX 2020

52 35 integration

denied 4

JICA

2030 419

2030 356

5

6

7

4    MIPEX Home Page https www mipex eu

5    JICA 2030 40 社 https www keidanren

or jp policy 2022 077 shiryo3 pdf 2023 7 1

6    1988 6 17 6

7    migrant

immigration policy

2019 16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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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일본 사회 속의 외국인,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2022 12 307 5 213

1 2 2019 12 293 3 137

1990 100

2 46 50

50

origin 400 3

5

3 2000

1

100

11

76 1 000 1 4

44

2 5 358 12

47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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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0

13 182

3 5

5

2018

2023 5 16 7 000

5 34 5 000

13    2009

2 1983 384 5

II 1994 130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311,961명

기능실습 
324,940명

영주자
863,936명

유학 
300,638명

특별영주자 
288,980명

가족체재 
227,857명

정주자
206,938명

일본인의 
배우자 등
144,993명

특정활동
83,380명

특정기능
130,923명

그 외
190,667명

중국
761,563명, 

25%

그 외
491,799명, 

16% 

필리핀
298,740명, 

10%
한국

411,312명, 
13%

브라질
209,430명, 

7%

베트남
489,312명, 16%

인도네시아
98,865명, 3%

네팔
139,393명, 4%

미국
60,804명, 2%

대만
57,294명, 2%

태국
56,701명, 2%

<그림 1> 국가별(2022년 12월 현재) <그림 2> 재류자격별(2022년 12월 현재)

출처: https://www.moj.go.jp/isa/content/0013352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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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 5

182 2022 2 7

3.   근대 일본 속 외국인 위상: 일본인 중심주의·국제화의 두 얼굴: 

‘1989년체제’와 ‘2012년체제’

21

2

15 1970 1980

1989 2012

1) 재일동포의 경험: 일본인 중심주의와 단일민족신화

2014

14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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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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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91

12 2015 77

20    
56 5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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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3

2) 1970~1980년대를 풍비한 ‘국제화’의 두 얼굴

1980

24 1970 1980

1960

1979

1982 1987

1986

25

14 109 111

23    4
24    社 36 1983 51

25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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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6

1985 1987 3

2000

27

Japanology

uniqueness

civil religion 28

29

30

26    1988 vii

27    1988 2000 2001 2003

1990 2

社
社 2006 29

28    H Befu Hegemony of Homogeneity Trans Pacific Press 2001 p 101

29    1

1990 8 H Befu Internationalization of Japan H Mannari and H Befu

eds The Challenge of Japan s Internationalization Organization and Culture Kwansei Gakuin Uni-

versity and Kodansha International Ltd 1983 p 261

30    社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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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9년체제’에서 ‘2012년체제’로: 공생과 관리의 동시 진행

전후 출입국관리법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여러 번 있었지만,31 현

재의 외국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1989년체제’와 ‘2012년체제’로 불리는 

두 번의 중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1) 1989년체제

먼저 1989년에 개정되어 1990년에 시행된 1989년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

자. 1980년대는 일본경제의 고공행진 속에 한편으로는 재계로부터 다양

한 인재 확보의 요청이 계속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엔고(円高)의 영향으

로 아시아로부터 많은 이주노동자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오버스테이

(overstay)하면서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개정 작업에 

착수한 일본 정부는 재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국’(開国)의 요청에 대해서 부

처 간의 의견 대립도 있었지만32 최종적으로는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단순

노동자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전후 유럽 국가들이 재건 과정에서 

받아들인 이주노동자(guest workers)의 사회통합에 소요된 비용과 국내에 있

는 수십만에 달하는 오버스테이 외국인(일본에서는 ‘불법 체류자’로 불린다)의 처

리 문제를 생각하면서, 일본 정부는 최종적으로 소극적인 결론에 다다른 것

이다.33 그 결과 뒷문(back door)으로 불리는 오버스테이 노동자 문제를 그대

로 둔 채 그들을 고용한 자 및 중개업자에게 형벌을 과하는 어정쩡한 결과

가 되었다.

1989년체제의 최대 특징은 일본인의 혈통을 받은 남아메리카 일계인들

에게 활동의 제한이 없는 ‘정주’라는 재류자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으로 

31    ‘1952년체제’와 ‘1982년체제’에 대해서는 ハン・ドンヒョン, 「外国人・移民」, 小熊英二 編, 『平成史』, 

河出書房新社, 2019, 523~528쪽을 참조.

32    하마구치는 1989년 개정을 전후한 노동성과 법무성의 대립이 후자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노동정책

의 부정에 입각한 외국인 출입국정책이 전개되었다고 주장했다. 濱口圭一郎, 「第6章 日本の外国人労
働者政策: 労働政策の否定に立脚した外国人政策の『失われた二○年』」, 五十嵐泰正 編, 『労働再審②: 

越境する労働と<移民>』, 大月書店, 2010, 271쪽.

33    明石純一, 「日本の『移民政策』の変遷における2009年入管法改正」, 『法律時報』 2012年 11月号,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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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door

2 3

38

1989

3

30

1989 10

(2) ‘2012년체제’

2009 2012 2012

34

2006

2003

5

2012

34    2012 517

2009 2012 3

2019 60



97

35

90 90

3

36

1980

2000

2009

37

35    3 73

36    

37    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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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5

1

38

4. 2000년대 이후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평가

1990 2000

2006

3

39

1) 연표를 통해 본 다문화공생 정책의 전개(<표 1> 참고)

1990

38    537

39    20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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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NGO

21

2000 1 21

3 2

40    Vol 3 71

<표 1> 다문화공생 정책의 전개 과정

2000년 1월 「21세기 일본의 구상」 간담회 보고서를 오부치 수상에게 제출

2000년 3월 출입국관리국 「제2차 출입국관리 기본계획」 발표

2004년 경단련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문제」 제언

2006년 3월 총무성 「다문화공생 추진 연구회」 보고서 발표: 「다문화공생」의 정의 제시

2006년 12월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계성청 연락회의」 보고서에 「생활자로서의 외국인」

이란 표현 등장

2007년 사카나가가 『이민국가 일본 1,000만 명의 이민이 일본을 구한다』를 발표

2008년 6월
자민당 외국인재 교류추진 의원연맹 중간 보고서 「인재 개국! 일본형 이민

정책 제언」

2009년 7월 출입국관리법 개정(2012년 1월 시행) ‘2012년체제’

2016년 경단련이 「외국인재 받아들이기를 촉진하는 기본 방침」 발표

2016년
「외국인의 기능실습의 적정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정 및 재류자격 ‘개호’ 신설

2018년 12월 25일
「외국인재를 받아들여 공생을 생각하는 관계각료 회의」 설치. 「외국인재를 

받아들여 공생하기 위한 종합대책」 발표(매년 개정)

2018년 12월 출입국관리법 개정(2019년 4월 시행)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

2021년 1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외국인과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유식자 회의」 설

치. 「2022년 6월 외국인과의 공생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 맵」 발표

출처: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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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3

2006 3

multicultural coexistence 1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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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0 100

10 1 000 41

2012

41    100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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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8

2012

2012

2016

42

2 2018

2

2018

43

2021

42    NHK WEB 2023 4 10 https

www3 nhk or jp news html 20230410 k10014033941000 htm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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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00

2) 다문화공생의 내용과 비판

(1) 왜 다문화주의가 아니고 ‘다문화공생’인가?

44

multicultural society multi ethnic soci-

ety

multicultural

44    
NGO NPO non profit organiz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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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biotic societies 45

46

47

(2) 총무성 ‘다문화공생 추진 연구회’ 보고서의 내용

2006

2006

3

45    
2012 4 7

46    7 2019

29 35

47    
EU

20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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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S Nagy

3

49

1980

50

inclu-

48    2006 5

49    S Nagy Japanese style Multiculturalism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Japanese Mulicultural

Coexistence Japan Journal of Multilinguralism and Multiculturalism 18 1 2012 pp 1 18

50    S Nagy Japanese style Multiculturalism A Comparative Examinationa of Japanese Mulicultural

Coexistence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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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2018

2020

2006

(3) 다문화공생 개념과 실천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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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paternalism 53

MIPEX 2020

54

51    69 88

52    S. Nagy Japanese style Multiculturalism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Japanese Mulicultural

Coexistence pp 8 10 社 2014

43

53    Yoshikazu Shiobara Geneology of tabunka kyousei A Critical Analysis of Reformation of the Mul-

ticultural Co living Discourse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Japanese Sociology 29 2020 p 28

5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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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6

3) 최근 출입국관리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평가: ‘특정기능’ 신설의 의미

2018 12 2019 4

57 58

2 1

14 2

55    Yoshikazu Shiobara Geneology of tabunka kyousei A Critical Analysis of Reformation of the Mul-

ticultural Co living Discourse in Japan p 29 社
46 NGO

10

42

56    

4 2022 5 65

57    30 社 Journalism

2019 5 42

58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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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12 59

1 2

3

1

5 2

60

back door

side door

2

front door

59    2 2023 5 11 12

社
6

60    
6 社 2019 30 社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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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0 90

63

2

64 1

2 2

5. 총괄: 포섭하는(inclusive) 사회로의 전환은 가능할까?

2000

2018

1960 1990

62    22

63    30 社 42

64    2023 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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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6

67

68 1989

2018

69

70

65    社
2022

66    Yoshikazu Shiobara Geneology of tabunka kyousei A Critical Analysis of Reformation of the

MMulticultural Co living Discourse in Japan p 34

67    549

68    15

69    2018 70

70

2022

5 74 4 2021

93 7 2021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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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guest worker rotation

Triadafilopoulos and Schonwalder

71

1

2

outsiders

maigration membership dilemma

2 1967 1973 Brandt

72 2000

8

73

71    T Triadafilopoulos and K Schonwalder How the Federal Republic Became an Immigration

Country Norms Politics and the Failure of West Germany s Guest Worker System German Poli-

tics and Society 24 3 Autumn 2006 pp 1 19

72    

73    9

2019 194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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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 2 1 6

75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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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법문화에서 보는 현대 일본 사회의 일면 

일본인의 헌법 의식: 근대 일본에 헌법은 존재하는가 | 니시무라 유이치

‘일본인의 헌법 의식’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주 제시되는 것이, 정부에 의한 ‘해석개헌’이라고 불리

는 현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은, 존재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준수하는 한편으로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

에는 둔감하다는 정부의 태도에 쏟아졌다. 여기서 희생당하는 ‘법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 근대 입헌주

의의 중핵에 있는 ‘개인의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용인하는 일본 사회에 과연 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일본 시민 사회의 미성숙이라는 문제의식을 줄곧 

지닌 헌법학자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를 실마리로 하여 일본 근대 헌법사의 재구성을 시도하였다.

주제어: 해석 개헌, 입헌주의, 시민 사회, 일본 근대 헌법사, 후루카와 아쓰시(古川純)

호적을 통해서 본 국적: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 엔도 마사타카

근대일본에서는 혈통주의를 국민의 요소로 채용함에 따라 혈통을 증명하는 호적이 일본인의 증명이 

되었다. 호적은 거기에 기재된 자를 신민으로 삼고, 천황을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으로 만든 메이지 국

가에서는 개인을 신민으로 통합했다. 동시에 1898년에 국민을 관리하는 근간으로 제정된 이에제도

(家制度)하에서 호적은 ‘이에의 등록부’가 되고, 개인은 ‘이에’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이에의 원리가 1899년에 제정된 국적법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혼인과 양자결연을 

통해 일본의 이에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제국에서는 식민지별로 호적제

도가 작성되면서 내지, 대만, 조선의 호적에 속하는 것이 내지인, 대만인, 조선인이라는 구분을 의미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의 구분은 혼인으로 호적을 이동하면 변환되었다.

이렇게 일본인의 경계를 정하는 혈통주의는 한없이 픽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호적은 혈통에 

기반해서 일본인이라는 동질성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그 틀 안에서는 출생에 근거한 경계선을 설정함

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격차를 재생산해 온 것이다. 

주제어: 호적, 이에제도, 국적법, 혈통주의, 일본인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 유혁수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

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

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

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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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

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

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

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제어: 외국인정책, 다문화공생, 출입국관리, 이민통합정책지수, 특정기능 재류자격

부부의 씨(氏) 통일에 관한 일본인의 규범의식: 사회변화에 따른 법·제도와 자유·권리의 

간극 | 고철웅

이 글은 부부의 씨 통일 관련 논의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나타난 일본인의 규범의식에 대

해 분석한다. 메이지 민법 이후로 이에 제도의 상징으로서 씨가 기능하면서 부부동씨제도가 시작되었

는데, 2차 대전 종료 후 민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부동씨제도는 유지되었으나, 

개인과 양성평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 후 일본 경제의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

의 사회활동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부부의 씨 통일 관련 규범이 당사자들의 사회활동에 장애가 되

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96년에는 선택적 부부별성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민법개정안도 정부에 제출되었다. 판례에서는 씨가 가족의 호칭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

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로서 승인되었다. 최근에는 부부동씨제도의 합헌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 판

결이 연이어 등장하였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최고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혼인의 자유를 

바라보는 인식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주제어: 부부동씨, 선택적 부부별성, 성명권, 인격권, 제도, 자유, 규범의식, 이에 제도 

일본의 회사조직에서 작동하는 규범의식: 컴플라이언스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내·직장 부정행위 분석 | 미즈무라 노리히로

이 논문은 회사조직에서 작동하는 규범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 부지불식간에 

부정행위에 빠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일본기업에서 일

하는 사람들의 규범의식을 해명한다. 3장에서는 사원의 규범의식을 높이는 컴플라이언스 추진체제를 

부감하고 4장에서는 공간된 자료에 근거하여 사내・직장의 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억제할 목적

으로 제정된 제도와 구조가 기능부전에 빠져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5장에서는 규범의식을 가지고 있

으면서 부정행위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6장에서는 (1) 아리스토텔

레스의 아크라시아론에 근거하여 잘못된 줄 알면서도 부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분석

하고 (2) 고객・거래처의 요구기준의 고도화와 아무것도 없는 사내 사정(① 인력부족, ② 시간외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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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red to another through marriage.
As such, the pedigree-based system that defined “Japanese” nationality gradually became 

something close to a fiction. In addition, although the koseki system based on “lineage” formed 
the homogeneity of “Japanese people,” it, on the other hand, reproduced within its framework 
social discrimination and disparity by setting boundaries based on one’s origin.
•Keywords:   koseki (family register), ie system, Japanese Nationality Law, pedigree-based sys-

tem, Japanese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Regarding Foreigners: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 YOO Hyuck-soo 
This study examines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the 2000s, Japan has taken new steps towards multicultural 
coexistence, but it still lacks a roadmap for the integration of settled foreigners, despite the 
need for foreign labor, as it remains cautious about accepting simple laborers who may make 
transition to permanent residency. In this context, the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and evaluates the changes in Japan’s foreigner 
policy and legal framework regarding foreigners.

As a premise for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 conducted research on the experiences of Oldcomer Korean in Japan, the 
internationalization that flourished in Japan during the 1970s-1990s, and the amendments 
to the immigration control system in 1989 and 2009, which formed the foundation of the 
immigration management system. Next, I investigated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Japan’s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0, the promotion of a multicultural coexistence 
society aims to create conditions for foreign residents to live together as members of local 
communities. Furthermore, in the context of immigration policy, in 2018, after twists and 
turns, the introduction of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opened a path to accept unskilled 
laborers and ultimately had a possibility of recognition of permanent settlement. However, 
the aspect of ensuring equal rights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foreigners was not the main 
focus of achieving multicultural coexistence. Moreover, criticism emerged that the pursuit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mainly targeted newcomers, and the struggles for human rights in 
places like Kawasaki and Osaka from the 1960s to the 1990s against discrimination did not 
become the driving force behind multicultural coexistence. 
•Keywords:   Foreigner’s policy (immigration policy), multicultural coexistence, immigration 

control, MIPEX, a specified skilled worker status

Japanese Normative Consciousness Regarding Spousal Surname Unification: 
The Gap between Law·Institution and Freedom·Right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 GO Cheolwoong
This article analyzes the normative consciousness of Japanese individuals regarding the 


